
2024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- 수입등록·검사 -

❍ 지원대상 :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  *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) 제외

❍ 지원품목 : 한국 농식품(농·임·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 * 공산품, 수산식품 지원 제외

❍ 지원내용  ※ 아래 명시된 내용만 지원대상

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율

수입등록
◦ 현지 수입등록을 위한 수출업체의 필수적인 등록·갱신 지원

 - (중국)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·제품 등록 대행

 - (미국) FDA 식품제조시설 등록(FFR) 대행

80%

식품검사

◦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

 - 에틸렌옥사이드 및 2-클로로에탄올 검사비(국내검사)

 - 카타르 식품 적합성 인증(CoC) 관련 식품검사비(국내검사)

 - (중국) 신GB시행에 따른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 분석·검사비

❍ 진행절차 안내
▶ 수입등록

수출업체 aT해외지사 전문기관 ↔ 수출업체 aT ➞ 전문기관
global.at.or.kr 로그인 > 사업신청 
>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
※ 제출서류
- (중국) 해외생산기업 등록신청서 및 

인지확인서
- (미국) 별도 신청서 없으며 사업접수 

후 전문기관에서 필요정보 요청

사업접수 및 전문기관 배정
* 신청시 입력한 이메일로 

연락드립니다

* 진행과정 중 별도 필요한 
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

① 수출업체 → 전문기관
   자부담 20% 해외송금
* 송금 수수료 지원 제외

② 수입등록 전반 대행 
추진 및 등록결과 통보

국고보조 
80% 지급

▶ 식품검사

수출업체 aT본사 → 수출업체
global.at.or.kr 로그인 > 사업신청 > 현지화지원사업
※ 제출서류  *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
1) 수입등록·검사 보조금 지원 신청서
2) `24년 비용 집행증빙
(검사비 세부내역 확인가능한 인보이스/견적서, 세금계산서, 송금확인증 등) 
3) `24년 식품검사 결과증빙(검사 품목별 모두 제출)
 * 단, 카타르 식품 적합성 인증은 CoC 인증 취득 결과 제출 필수

※ 분기별 정산 추진(3,6,9,12월)

① 신청내역 및 정산증빙 검토
② aT → 수출업체 80% 정산금 지급
* 비용지출 주체는 수출업체여야함 
* 국내발생 VAT, 수수료 지원 제외

❍ 지원국가 : <현지화지원 국가별 주요 안내사항 및 전문기관 현황> 참고
    * 현지 검역강화 조치 등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지원내용 추가·변경될 수 있음

❍ 유의사항

 ▶ (수입등록) aT와 약정체결 되어있는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등록만 지원 가능

 ▶ (영유아 조제분유 검사) 중국 공인분석기관(CMA, CNAS인증받은 기관)을 통한 검사분에 한함

 ▶ (에틸렌옥사이드 검사) 식품의약안전처 지정 식품전문 및 자가품질 위탁시험기관 활용 검사비만 지원 가능
   - 한국식품과학연구원,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, 한국분석기술연구원, 한국기능식품연구원, 한국SGS 등

 ▶ (카타르 식품 적합성) 식품 적합성 인증(CoC)는 KOLAS 인증 시험기관을 통한 검사분에 한함

 ▶ 여러 건 사업신청 가능하나,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
자부담해야 하며, 신청 건당 자문비용은 사업 신청 후 전문기관을 통해 안내받아야 함

 ▶ aT 사업 최초 신청 시 ‘무역통계정보 제공 이용동의’ 필수  * www.trass.or.kr/at.jsp 접속 후 동의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<참고> 사업신청 전 수입등록·검사 관련 유의사항

 ※ 수출업체 자체적으로 수입등록 진행 가능

 ◦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등록대행비(수수료 성격)이며, 

    수출업체 자체적으로 등록 진행할 시에는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음

 ◦ 수출업체 자체 등록 진행 희망할 시 아래 자료 참조 

   ☞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방법

   www.kati.net > 자료 > 보고서 > 이슈별조사 >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신청 매뉴얼(2022.12)

   ☞ 미국 FDA 식품제조시설 등록방법

   www.kati.net > 자료 > 보고서 > 외부발간보고서 > 식품 수출 안내서 미국편  

 ※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·제품 등록 신청 유의사항

 ◦ 해관총서에서 지정한 아래 18가지 식품유형(정부관리 대상 품목)

   → 본 사업으로 지원 불가능

    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(043-719-2037, 2033)로 등록절차 문의

        * 식약처를 통해 등록번호 발급가능

  

육류 및 육제조제품 케이싱 수산물

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제조품 벌꿀

계란 및 계란 제품 식용유지 및 유지원료 소(馅) 함유 밀가루식품

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·탈수 채소 및 건조 대두

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건과
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

원두(콩)과 코코아 특수식이식품 보건식품(건강기능식품)

 ◦ 위 정부관리 대상 품목 외 식품 품목

   → 본 사업으로 등록 대행 지원 가능

 ※ 수출업체 식품검사비 <안전성 검사비>사업으로 지원신청 가능

 ◦ 수출업체 국내에서 발생한 잔류농약 검사비, 식품위생 검사비의 90% 지원 

 ◦ 신청 사이트 : global.at.or.kr / 담당부서 : 수출성장지원부(061-931-0835) 


